
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6호의2서식] <개정 2022. 8. 17.>

산지일시사용 현황
기관명 : 년    월 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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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 성  요  령

 1. 조사대상: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, 숲가꾸기, 벌채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

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일시사용 현황

 2. 작성요령

   가. 광물의 채굴: 채굴 및 부속시설 용지

   나. 광해방지사업: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

   다. 신재생에너지시설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별표 3의2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

   라. 농림어업용시설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1호의 시설

   마. 진입로, 임도ㆍ숲길 등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로ㆍ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

운반로ㆍ 숲길ㆍ산길 등

   바. 관상산림식물재배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별표 3의3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

   사. 그 밖의 시설: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시설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